
[별표 4] <신설 2016. 7. 19.>

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및 실시 주기(제19조의2 관련)

구분 훈련내용 실시 주기

1. 선내숙지 훈련 가. 선내방송 및 비상신호

나. 비상탈출구 위치, 승객 유도

다. 인명구조장비 및 안전설비 위치

및 수량, 관리방법

라. 승객 안전사항

마. 비상연락망

매월

2. 퇴선 훈련 가.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

나. 퇴선위치 및 승객 유도

매월

3. 기름유출대응, 소화

훈련

가.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

나.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

다. 기름유출시 대응장비 사용법

라. 소화기 등 소화장비 사용법

매월

4. 인명구조, 추락 및 충

돌ㆍ좌초사고대응 훈

련

가.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

나.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

다.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및 장비활

용 구조

6개월

5. 침수 및 추진기관 사

고대응 훈련

가.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

나.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

다. 침수시 대응 장비사용법

6개월

비고

1. 훈련은 유ㆍ도선사업자(또는 선장)가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한다.

2. 승객이 승선하고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하지

않도록 훈련 상황을 안내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.

3. 선내방송 시에는 "(훈련) ○○구역 ○○발생 ○○비상배치"를 공지하는 것을

원칙으로 한다.

4. 비상상황 대비훈련 시에 비상신호 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

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.

5. 비상상황 대비훈련 표준절차

사고현장
(외침)

⇒
보고

(응급조치)
⇒ 비상신호 ⇒ 비상배치 ⇒ 조치ㆍ해제


